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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1950, 60년대에 걸쳐 일어난 인권 운동의 일환인 여성해방 운동은 그동안 법적으로나 건강관리 전문

가들로부터 등한시되어 왔던 여성건강 문제, 즉, 아내 구타와 성폭력, 이혼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표면

에 들어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김광일, 1985). 따라서 1970년대 초 이래 전반적인 여성 운동은 여성이

그들 자신의 신체를 통제하기 위한 권리, 그들의 삶에서 폭력을 통제할 권리를 자연스럽게 확장시키려

는 생각을 찾게 하였다(Nanet te Silv a, 1994).

우리나라에서는 1983년 여성 문제를 다루는 전담 기구인 한국 여성 개발원이 설립되었고 이어서 같

은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여성 정책 심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국무위원의 차원에서 여성 정책이

처음으로 심의·조정되었으며 제 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7)에 여성개발부분이 보건사회부

문에 포함됨으로써 국가 정책에 여성정책이 통합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1989년에는 가족법이 대폭

적으로 개정되고, 1993년에는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1995년에는 윤락행위방지법이 제정됨으

로써 정책적인 면 뿐만 아니라 법적인 면에서도 여성들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노미

혜,1995).

한편, 여성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1985년 서울에서 여성의 전화라는 민간 단체가 출범한 것을

시작으로 각 지역에 그러한 기관이 많이 생겨나고 고통받고 있는 여성을 상담하고 보호하는 활동을 하

고 있다.

여성의 사회적 건강문제에서 가장 심각하고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는 아내구타, 성폭력, 이

혼문제라고 볼 수 있다.

신은혜(1994)의 보고에 의하면 여성의 전화에 상담해 온 여성 중 40%정도가 구타에 대한 내용이었

고, 이순형(1988)의 서울지역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남편으로부터 구타당한 경험이 있다

고 응답한 사람은 60%였으며, 이 중 주기적으로 구타당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28.5% , 비주기적으로 구

타당한 사람은 22%였다고 하였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반복적인 구타를 당하는 여성은 타박상, 두개골절, 유산,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심

각한 신체적 손상을 입을 뿐 아니라 구타에 대한 사실을 남들에게 숨기오 참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

이어서 초조, 공포, 분노, 불안, 체념, 무력감 등의 정서 상태를 보이며, 이것들이 다시 불면증, 두통, 소

화불량 등의 다양한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난다(Hiberm an , 1980). 또한 심리적 특성으로는 전통적 성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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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수용하면서 복종하는편이고 자아존중감이 낮고 자신감이 부족하며 대인관계에서 철회하려 한다든

지(W etzel, L. & Ross M . A , 1983) 의존성, 학습된 무력감, 공포, 심리적 무력감 등이 드러난다(차준

구, 1987).

아내 구타는 단지 부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러한 폭력 행위를 보고 자란 아이들은 폭력을 당연시하

고 푝력을 합리화, 미화시키는 논리에 익숙한 아이로 자라서 학교 생활, 또는 사회 생활을 하게될 때 그

역시 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된다.

성폭력 범죄 실태는 강도간간의 경우 80년대 이후 5.5배 증가되어 우리나라 성폭력 발생률이 세계 3

위이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 통계에 의하면 어린이 성폭행이 약 30% , 근친 피해자가 약18%, 아는 사람

에 의한 성폭력이 약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1996, 성폭력 상담원 교육자료).

또한 1987년 추정 성폭력 발생 건수가 60,000∼100,000으로서 이것에 의한 1일 추정 발생건수는 1

8∼300건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건수보다 더 많은 숫자임을 감안할 때 성폭력 문제는 단순히

한 개인의 희생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 적절하고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말하여 주고 있다(박성숙, 1990). 김부남 사건 , 김보은, 김진관 사건등에서 알 수 있듯이 가족 관계를

파멸시키며 가해자에 대한 원한은 가해자에 대한 살인 사건 등으로 연결되기도 함으로써 개인적 문제

뿐만 아니라 가족적, 사회적 문제로 확대된다.

이혼 또한 점차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통계청의 자료(통계청, 1995)에 의하면, 1972년도

에 총 24.4만쌍 결혼, 1.2만쌍 이혼, 이혼율 4.9%에서 1992년도에는 총 41.8만쌍 결혼, 5.7만쌍 이혼, 이

혼율 13.7%로 20년 사이에 이혼율이 2.5배 내지 3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 고등교육을 받은 주부일수록 자아실현을 포기한 대가로 가족 구성원을 위한 자신의 헌신적인 노

력에 대해서 남편에게 보상을 요구하게 되며, 이것을 남편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원으로 사용하려 하지

만 이러한 남편에 의해 무시되고 아내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이 당연시됨으로써 그들의 꿈이 좌절되고

심한 갈등에 빠지게 된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 아내구타, 성폭력, 이혼 등의 문제는 심각한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김광일

(1985)은 그 이유를 혈연에 의해 끈끈히 맺어진 가족구성, 가부장적 제도, 남성우월적태도, 이혼에 대한

편견, 배우자 폭력에 대한 무지와 인내 강조, 법적지지 등의 결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간호사는 임상현장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산업장, 학교, 보건소 등 사회전반에 걸쳐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문제들을 관리해 왔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가진 문제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구타, 성폭력, 이혼을 경험한 여성들이 신체적 손상을 당했을 때 간호사는 피해 여성을 일차적으로 접

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들 여성들은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도 간호사

가 개입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인식하여 도와주기를 희망한다. 따라서

이들 피해 여성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를 동시에 조정하고, 중재 할 수 있는 유일한 전문직은 간

호직이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간호직이 여성 전문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은 질병예방, 치료,건강유지,

증진등의 문제에만 주로 초점을 두어왔고 여성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었다는 반성을 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사는 여성의 건강관련문제 외에도 전반적인 여성의 사회문제에 관해

관심을 갖고 여성건강을 다루어야 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아내

구타, 성폭력, 이혼에 관한 정의, 이론, 현황등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여, 이들 여성이 힘돋

우기(empow erm ent )를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Ⅱ . 본 론

1 . 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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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타의 정의

Scott (1974)는 배우자로부터 심각하고 반복적인 신체적 손상을 받아서 고통받는 아내를 구타당하는

아내로 정의하고 심각성 정도로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 없는 정도, 외래로 통원치료를 받을 정도, 병원에

입원할 정도, 사망으로 구분하고, 반복적으로 구타 당하는 빈도로는 습관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폭행, 상

황에 따른 폭행, 악순환으로 폭행 횟수가 점차 증가하는 것, 주기적으로 몰아서 폭행하는 것으로 구분하

여 아내 구타의 기준을 삼았다.

St rau s (1974)는 아내 구타를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CRT 척도(Conflict Resolution

T echnique Scales )를 제작하였다. 즉, K척도, 배우자에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 : L척도, 떼밀거나 움켜

잡는 행위 : M척도, 찰싹 때리는 행위 : N척도, 발로 차고 물어뜯고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 : O척도, 물

건으로 때리는 행위 : P척도, 마구 때려 눕히는 행위 : Q척도, 칼이나 총 등 무기에 의한 가혹행위로 구

분하였다.

2) 구타의 이론적 배경

구타를 설명해 주는 이론들로는 개인성격이론, 사회학습이론, 학습된 무력감, 귀인이론, 사회 문화적

이론등을 들 수 있는데 먼저 개인성격이론은 구타하는 남편과 구타당하는 아내의 개인적 성격특성에 관

한 것으로 예를 들어 낮은 자아존중감이나 충동적 성격이 폭력행동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T och (1969)는 폭력전과자, 가석방자 등 공격적 성격소유자를 심층면접한 연구에서 세가지 중요한 공

격적성격유형을 찾아냈는데, 즉 약간의 모욕을 받는 일이 있어도 반드시 상대방에게 보복을 가하는형인

자기 방종적 보상자(self- indulgent compen sat or ), 단순히 자기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려는

형인 자기 방종자(self - defender )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W alker (1979)는 구타하는 남편은 자존심이 낮아 사소한 일에 감정폭발이 잘되고 전통적으로

가부장적인 남성우월의식에 빠져 있으며 이중성격을 갖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지나친 방어로 남을 비난하는 편집증적 반응과 병적인 질투로 가득차 있고 공격적인 성행위를 즐

기며 자신이 폭력행위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하였다.

두 번째 사회학습이론은 폭력이 학대행동의 노출에서 학습된다는 이론으로 한 사람이 타인의 폭력행

위를 관찰, 모방함으로써 새로운 공격행위를 습득하고 점차 양심의 가책이나 죄의식없이 폭력을 사용하

게 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배우자를 학대하는 남자들 중 80%가 어린시절에 학대받았거나 부모의 폭력

을 목격하면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학습된 무기력은 자신의 환경을 통제하기 불가능하다면 그 결과로 통제하려는 시도를 포기하

도록 학습된다는 것으로 아무리해도 안된다는 무기력을 학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임상증상으로

무감감(appthy ), 우울, 낮은 자아존중감,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된다. W alker (1979)에

따르면 이 이론은 구타당한 여성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데, 여성은 배우자에 의해 신체적, 성적, 정서

적 학대를 계속 경험하게 됨에따라 폭력을 중지시키려는 노력이 성공하지 못하게 되고, 이런 여성은 무

력감에 빠지게 된다고 하여싿.

네 번째 귀인이론으로 귀인(Attr ibut ion )이란 어떤행동의 원인이 행위자의 성격, 능력, 동기, 노력, 부

주의에 의해 일어난다고 보는 것으로 학대받는 여성의 성격이나 행동이 구타당하게 하고, 계속적으로

구타당하게 됨으로써 다른사람들에게 구타당하는 여성으로 낙인찍혀 그녀 자신도 구타의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 돌리게 된다는 이론이다.

다섯째 사회·문화적이론에는 그 사회에 만연해 있는 공격성과 폭력이 가정내에서 그대로 표출될 수

있는데 T V , 영화, 비디오 등을 통한 폭력물, 지나친 선정적 자극물, 사회전반의 공격 및 폭력사건들(살

인사건, 폭력배의 무뢰한 행위)이 가정내의 폭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Compell &

Landenburger , 1995 : 김정희 외 1993 : 윤진, 1987 : 한영란과 방매륜,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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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타의 현황

① 구타의 빈도

아내 구타에 대한 정확한 빈도를 알기는 어렵다. 발생빈도를 알 수 있는 경로가 병원, 상담소, 경찰서,

법원이 대부분이고 실지로 이 기관들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Scott , 1974). 가정에서 폭

력으로 손상을 받을 경우, 병원에 가거나, 상담소에 가는 것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생각하므로 기피하

고 조사자에 따라 구타의 대상 선정 및 기준이 다르고 지역적 차이, 문화적 차이 등으로 빈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신은혜, 1984 ; Scott , 1974 : Roun saville, 1978).

Hilberm an (1980)은 미국 가정의 50%이상에서 크든작든 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살인 사건 중 2

0∼50%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McClintock (1963)은 모든 폭력의 30%이상이 가

정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가정 폭력의 90%이상이 남편에 의해 아내가 구타 당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

다.

St rau s (1978)는 CRT Scale에 의해 N - R척도상 1년동안 1- 2회 구타 당한 경우가 3.8%로 보고 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전화에 상담해 온 여성 중 40%정도가 구타에 대한 내용이며(신은

혜, 1984 : 권명희, 1984), 무작위 추출 708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결혼 후 구타당한 경험이 있는 부

인이 14%인 것으로 나타났다(이화수, 1984).

서울지역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남편으로부터 구타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60%

였으며, 이중 주기적으로 구타당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28.5%, 비주기적으로 구타당한 사람은 22%였다

(이순형, 1988). 매 맞는 아내의 주기적 빈도는 조사자에 따라 비슷한데 거의 매일 맞는 경우가

20- 25% , 한달에 한두번 맞는 경우가 20- 30% , 일년에 한두번 맞는 경우가 2- 3%로서 전례에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번 맞는 경우가 50%정도, 한달에 한두번 맞는 경우가 80- 90%인 점으로 보아 아내 구타

는 대개 규칙적이고 반복적이며,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권명희, 1984 : 신은혜, 1984

: 김광일, 1985 : Roun saville, 1978).

② 구타이유

구타자의 정신병리, 병적 질투, 미성숙한 인격장애, 성도착증, 공격적 성격, 약물이나 술 중독, 정신질

환등이 구타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Scott , 1974), 부권 중심의 가정과 문화에서 자란 남편의 권위 의식,

사회·경제적 수준, 불안정한 결혼상태 등이 구타를 하는 배경적 요인이 되고 있다(신은혜, 1984 ;

S cot t , 1974).

아내를 구타하는 것은 주로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즉 권위적인 남편이 지위나

능력에 열등감을 갖거나, 의처증이나 피해망상이 심할 때, 직장에서 당한 기분 나쁜일로 화풀이하고 싶

을 때, 외형적으로 적당한 구실을 찾아서 구타하므로 아내는 진정한 이유도 모르고 맞는 경우가 많다(신

은혜, 1984 : 김광일, 1985). 또한 남편이 외도를 하고, 술을 먹고, 노름하는것들을 지적할 때 이해를 못

한다고 트집을 잡아서 구타를 하기도 한다. 한편 Snell과 동료들(1964)은 여자의 자학증을 구타 당하는

동기로 지적하며 아내는 남편에게 거칠게 취급받기를 좋아하고 신체적인 고통을 통해 지배받기를 즐거

워하므로 잔소리나 바가지를 긁어 구타를 유발시킨다고 하였다.

이순형(1988)의 연구에서 나타난 구타이유로는 말대꾸했다고(38.3% ), 술마시고(18.3% ), 말안듣는다

고(10% ), 의처증이 있어서(8.3% ), 살림못한다고(6.7% ), 시부모에게 잘못했다고(5.0% ), 이유없이

(5.0% ), 외도문제(4.2% ), 남편의 난폭한 성격(1.7% ), 아들 못낳는다고(0.8% ), 아내의 외모때문에

(0.8% )등이었다. 그러나 김광일(1985)이 지적했듯이 소수에 달하는 정신병자 남편을 제외하고는 구타

의 이유들은 모두 구타를 하기 위한 트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또한 곽배희(1994)는 한국 가족관계에서 폭력의 원인으로 첫째, 가족 구성에 대해서 가장으로서, 호

주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자신의 권위가 실추되었다고 생각할 때 혹은 그들이 자신의 권위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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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할 때, 둘째, 자신에게 잘못이나 실수 등 뭔가 약점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

로, 셋째, 아내에게 마땅치않은 점이 있을 때 그것을 폭력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넷째, 아내로

하여금 무조건 남편의 말에 복종하고 따르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섯째, 정신질환적 상태에서(예 : 도

박, 의처증, 주벽, 성격파탄, 알콜중독 등), 여섯째, 밖에서 일이 잘못되거나 화나는 일이 있을 때(화풀

이)등을 들고 있으며, 폭력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만성적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때리는

남편이나 맞는 아내 모두가 중독되어 의식의 마비상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였다.

③ 구타 방법

Roun saville (1978)은 구타 형태를 쉬지 않고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물어 뜯는 것이 45% , 주먹으로

치고, 발로 짓밟고, 목을 조르는 것이 16%로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보고를 보아도 구타 형태

에 있어서 Roun saville (1978)의 보고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은혜, 1984 : 김광일, 1985).

한편, 단순한 구타의 정도를 넘어서 고문이라 할 수 있는 형태까지 보여주는 잔인한 방법들도 사용되

고 있는데 즉, 아내를 발가벗기고 가족들 앞에서 두들기거나 성행위를 강요하고, 담배불로 온 몸을 지져

버리고, 칼을 늘 이불밑에 넣어 공포분위기를 만들고, 친정집 식구에게까지 쫓아가서 협박하고 두들기며

더욱이 임신중에있는 아내를 마구 구타하여 유산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김광일, 1985).

이순형(1988)의 연구에서 구타방법으로는 손과 발 사용(57.5% ), 물건 집어던지기(32.7% ), 도구 및

무기사용(8% ), 가두고 때리기(1.8%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④ 구타시작 시기

구타를 처음 당하는 시기는 결혼 1년 이내가 약 60∼88%이고, 결혼 5년이내에 구타가 시작된 것은

92%였다(신은혜, 1984 : 김광일, 1985). 이는 주로 결혼초에 구타가 시작되어 결혼생활을 해 나가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뜻한다. 상담 당시 매 맞는 아내의 결혼 연한을 보면 결혼 1년 미만이 5%,

2년 미만이 5% , 3년 이하가 6%, 3∼5년 사이가 13% , 15∼20년 사이가 12% , 20년 이상이 10%로 나

타나고 있다(신은혜, 1984).

권명희(1984)의 조사에도 비슷한 수준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결혼 생활 5∼15년 사이에서 구타 호

소자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 것은 결혼 초 몇 년 동안은 구타를 당해도 참고 견디어 오다가 구타가 더

심해지고 구타하는 남편 태도의 변화가 없으므로 상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

진다.

이순형(1988)의 연구는 구타시작 시기가 결혼 5∼15년 이내(25.6% ), 결혼 6개월 이내(16.6% ), 결혼

2∼5년이내(15.4% ), 결혼 3개월 이내(14.1% ), 결혼 1년 이내(10.3% ), 교제중(10.3% ), 결혼 15년 이후

(7.7% )순이었다.

4) 구타당하는 여성의 특징

① 연 령

상담해 올 당시 구타 당하는 아내의 연령은 20대가 약 20% , 30대가 약 50% , 40대가 약 25% , 50대

가 약 4%로 모든 연령층에 분포되어 나타났으며, 특히 30대에서 구타가 제일 많았다(권명희, 1984 : 신

은혜 1984 : Hilberm an , 1978 : Roun saville, 1978). 이순형(1988)의 연구에서 대상자 연령분포는 20

대(15% ), 30대(38% ), 40대(41.5% ), 50대(15.0% ), 60대(1.0% )였다. 이상에서 볼 때 구타당하는 여성

중 주로 20∼40대의 연령층에서 이를 기관에 호소하고 잇음을 알 수 있다.

② 학 력

구타 당하는 아내의 학력도 다양하다. 국졸이 약 15%, 중졸이 약 10%, 고졸이 약 43%, 대졸이상이

약 39%로서 대체로 학력이 높을수록 구타를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권명희, 1984 : 신은혜,

1984 : 김광일, 1985 : Roun saville, 1978). 이순형(1988)의 연구에서도 국졸(7% ), 중졸(19.5% ), 고졸

(48.5% ), 대졸(24.5% ), 대학원(0.5% )으로 나타나 위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반면에 학력이 낮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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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타를 당하는 경향이 많다는 보고도 있다(이화수, 1984). 상담기관에 온 경우를 조사한 보고에서는 고

학력층에서 많고, 인구학적 조사에서는 저학력층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③ 사회 계층

Roun saville (1978)은 하류층에서 가난과 직장에서도 낮은 지위 때문에 좌절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구타가 많다고 하였고, 김광일(1985)은 상류층에서 48%이상 구타가 많다고 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구타 당한 후 상담소나 병원등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경제·사회

적 계층이 높은 사람들이고, 학력이 낮거나 가난한 계층은 이 기관들을 이용할 능력이 없거나 이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류층에 구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미국의 경우 중산층이나 상류층의

부인들은 구타와 같은 사생활을 개인변호인이나 가정의에게서 보호를 받고 있는 반면 하류층 부인들의

구타는 경찰병원 같은 공공기관에 노출되기 때문에 하류층에 구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광

일, 1985).

일반적으로 학력과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을 소유하므

로 구타가 적을 것으로 생각되나 결과에서는 그렇지 못함을 볼 때 아내 구타가 특정한 계층에 많다고

볼 수는 없겠다.

④ 구타후 아내의 반응

김영아와 이죽내(1995)에 따르면 구타결과 여성은 타박상이 92.8%로 거의 모두에게 나타났고 흉기

등에 의한 열상 21.4%, 구타로 인한 유산 12.9% , 고막파열 11.4%, 치아골절 8.6% , 척추골절 7.1% , 담

뱃불이나 뜨거운 물에 의한 화상 7.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 늑골골절, 관절탈구, 안구손상등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정신적으로는 불안, 초조, 우울, 공포, 보복에 대한 두려움같은 정서적으로 불완전한 상태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불안증, 반응성 정신증의 정신장애를 보일 수 있다(차준구, 1987).

구타당한 후 아내들이 취하는 행동은 90%이상의 아내가 참고 맞고 있었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며,

도망을 치거나 자살을 하는등 소극적 태도를 갖고 10%정도의 아내가 대들며 싸우거나, 파출소에 신고

하거나, 법에 호소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권명희, 1984 : 신은혜, 1984).

처음 구타을 당할때에는 당황과 분노로 대들고 싸워보지만 반복적인 구타가 계속될 때는 두려움에 질

려 꼼짝 못하고 맞으며, 공포스러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우선 무조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거나 아예

기절해버리는 척 하기도 한다(김광일, 1985).

남편이 귀가할 시간이 가까워올수록 긴장이 고조되고 불안, 초조, 혼란, 불안정한 행동을 보이고 도망

가고 싶은 충동과 공포속에서 지낸다. 더욱이 주위의 도움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고 본인의 문제라고 본

인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미루어 버리므로 매맞는 아내는 무기력해져서 죽음을 생각하게 된다(차준구,

1987).

⑤ 구타후 남편의 행동

남편의 행동은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구타 후 정중히 사과한다. 아내를 구타할 당시 야수적이고 난폭한 행동으로 살상까지도 서슴치

않을 것 같은 행동이 구타 후에는 대개 벌레 한 마리 조차 죽이지 못하는 순한 어린 양처럼 얌전해져

아내에게 사과하고 빌며, 화해를 하고 구타 전보다도 더욱 잘 대해 주는 이중성격이 있다(신은혜, 1984

: 김광일, 1985).

둘째, 구타 후 변명을 하고 도망간다. 술을 먹고 와서 실컷 구타를 하고는 술이 깬 후 술이 깬 후 술

에 취해 판단이 흐려졌기 때문에 전혀 기억이 나지를 않는다고 변명하거나(김광일, 1985), 구타 후 모른

척 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슬쩍 집을 나가 버린다(신은혜, 1984).

셋째, 구타 후 행동이 더욱 난폭해지고 더욱 거칠어져서 협박을 하거나 쫓아내고, 감금시켜 버리고,

111



자녀들을 무조건 때리거나 아내 대신 두들긴다. 이러한 것은 이순형(1988)의 연구에서도 구타후 남편의

행동을 사과했다(59.1% ), 모른척했다(31.3% ), 더 난폭해졌다(3.5% ), 가출했다(2.0% )로 나타나 비슷한

행동양상을 보였다.

또한 구타를 당한후 두려움과 통증으로 꼼짝 못하는 아내를 난폭하게 성관계를 강용하기도 한다(김

광일, 1985). 그러나 어떤 유형의 행동을 하든간에 이들의 공통점은 구타가 중지되지 않고 있으며, 아내

의 잘못을 근본적으로 지적하며, 아내의 버릇을 고쳐야 하고 자신은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점이다(차준구, 1987).

5) 구타에 대한 대책

우리나라의 경우 아내 구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1985년 서울에서 여성의 전화란 민간 단체가 출

범한 것을 비롯하여 각 지역에 그러한 기관이 많이 생겨남으로써 구타당한 여성을 상담하고 보호하는

활동이 활발해졌으며(정영애, 1992) 1983년 한양대학교에 폭력 희생자 크리닉이 개설됨으로써 구타당

한 여성들이 치료적 차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김광일(1987)은 아내 구타에 대한 대책으로 1,2,3차 예방을 제시한 바 있다. 1차 예방은 가정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단계로 남녀차별이나 폭력 금지에 대한 대중 계몽, 여성의 법적 보호,

여권신장을 위한 단체 육성, 병원·상담소, 경찰·법조계의 유기적 협조를 들고 있다. 즉 아내 구타의

문제는 한 개인에 대한 대책만으로 불충분하며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지지없이는 해결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차예방은 조기 발견 - 조기대책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구타자는 습관화되고 더 가혹한 구타

를 하게 되고 아내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발견즉시 위기차단과 피해자

보호가 급선무이며 이때 입원을 권하는 것이 좋다. 3차 예방은 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거나 폭력 남

편으로부터 독립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일이라고 하였다.

만일 아내가 남편의 폭력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낸 경우 제일 중요한 단서는 진단서를 첨부하는 것이

다. 그러나 이 때의 진단은 적어도 2주 이상이 나와야 이혼 소송의 근거가 된다. 또한 폭행의 상태가 아

주 심각해 경찰서에 고소를 하려해도 대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이것을 사건화시키려고 하지도 않는다. 남남간에는 일주 이상의 진단만 나와도 폭

력상해로 고소처벌이 가능한 현행법을 감안한다면 부부간의 폭력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시각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곽배희, 1994).

따라서 폭력의 문제는 아내 자신의 노력과 인내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청

하거나 지역사회 유관 단체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 사회문제화 함으로써 공개적으로 해결할 수 있

도록 결단을 내리는 용기가 필요하다. 또한 가족 폭력에 관한 특별폭력법을 제정하여 가정내에서 발생

하는 폭력에 대해서는 일반 폭력과는 그 처벌을 달리하여 보다 엄히 다스리도록 처벌 규정을 중하게 하

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가정내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떠한 인생관과 사고방식을 통해 시키느냐에 따라 자녀의 인생관, 사고

방식이 크게 영향을 받고 나아가 사회에 영향을 끼치므로 성장과정에서의 가정환경, 특히 부모의 역할

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가정내의 문제발생시 그 문제를 상담해주고 해결해주는 전문기관의

확대와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문제가정의 피해자들이 주저없이 24시간내에 해결기관을 이

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간호사는 구타당한 여성이 의료기관을 찾게될 때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폭력주기를 중

단시키기 위한 중재를 해야 하는데, Draker (1982)는 구타당한 여성은 건강관리 기관에서 곤란한 자신

의 처지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그러한 경험에 대해 탐구해 주기를 바란다고 보고하였다(Butler &

Snodgrass , 1991). 또한 간호사는 병원에서 이들 여성과 첫 대면을 하게 되어 상해의 정도를 판단하게

되고, 같은 여성이기에 좀 더 감정이입을 할 수 있어(Brown , Carpio & Martin , 1982) 이들과 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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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이때 제공하는 정보와 지지는 구타당한 여성이 학대를 종결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Delgaty , 1985). 그리고 임신 기간동안 여성 구타가 많으

므로 임산부 건강관리시 학대에 대해 교육하는 교육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Brown Carpio & Martin ,

1982).

2 . 성폭력

1) 개념 정의

성폭력은 강간은 물론 추행, 성적희롱,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윤간, 부부강간, 강도강간 등 인간에

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불안감이나

공포 뿐만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인간행동 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다. 성폭력 피해자는 대부분이 여성

인데 이는 우리사회의 성문화와 여성의 지위를 반영하는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현상으로 파악된다. 따라

서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하는 폭력, 즉, 여성의 인권에 대한 폭력을 의미한다(성폭력 상담원 교육자료,

1996).

2) 성폭력에 관한 이론적 배경

성폭력이라 함은 성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무형, 유형의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신체적으

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남성이 여성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뿐 아니라 동성간에 이

루어지는 어느 일방의 성정 자기 결정의 침해 및 양성의 교섭관계가 상시적으로 있는 가정내에서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하는 가정내 폭력현상도 포함된다. 따라서 서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범주가 훨씬 넓으며 성차별적 사회구조속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강간뿐아니라 성적희롱,

성추행, 음란전화, 음란통신, 성기노출, 아내(동거자)구타, 인신매매, 강제매춘, 포르노(음란영화, 비디오,

만화, 음란도서, 컴퓨터게임)제작, 판매, 근친강간등 모두 성폭력의 범주에 들어간다(구수경, 1993).

신문이나 텔레비젼 등의 대중매체에서는 강간을 성폭행, 폭행, 추행등으로 표현하는데 이는 실제로

강간을 폭력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어서라기보다 강간이라는 개념이 공식적인 표현으로는 부적합하다

는 즉, 점잖지 않은 개념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우회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이명선, 1989).

일반적으로 성폭력은 어두운 밤골목길에서 낯선 남성이 뛰쳐나와 젊은 여성을 폭력한 것 으로 인식

된다. 이와 더불어 성폭력범들은 소수의 비정상인들이다 성폭력은 남성의 억제할 수 없는 성충동 때

문에 일어난다 여성이 끝까지 저항하는 한 강간은 불가능하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주로 젊은

여성들이나 야한 옷차림의 여성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강간은 폭력이 아니라 다소 난폭한 성관계이다

여성이 스스로 조심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을 것이다 등의 생각도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강간을 범죄행위로 보다는 성적문제로만 인식하여 피해자인 여성의 도덕심을 의심하고

보호보다는 순결성, 정절감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피해자인 여성은 사회적으로도 보호받

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윤리적 판단에 의하여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게 되므로 이중적 고

통을 감수하게 된다. 예를들면 성폭력 피해여성은 결혼을 기피하거나 자신의 인생이 끝난 것으로 생각

하여 성적 문란 행동을 꺼리지 않고 하는 경우가 그것이다(남정현, 1990).

일반적으로 성폭력 피해자는 3가지의 심리적 단계를 거친다고 한다.

1단계는 성폭력 직후에 오는 것으로 정신적 쇼크이다. 자신에게 정말로 이일이 일어났던 것인가 하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경악으로써 생명을 위협하는 극심한 공포에서 벗어난 이후에 느끼는 긴장의

연속상태라고 볼 수 있으며, 수치감, 모욕감, 공포와 분노, 신체적 고통에 수반되는 통증, 심한 불안 상태

등이 나타난다. 이 때에는 대개 정상적인 리듬이 깨어지고 극심한 혼돈 상태에 있게 된다. 이 시기는 사

람에 따라 달라서 보통 수 주에서 수 개월까지도 계속되는 경우가 많다고 피해자는 보고하고 있다.

2단계는 적응상태로 급성시기가 지나면 외부에서 보기에 심한 불안 상태는 가라앉으며, 자신의 혼돈

상태를 부정하고 억압하는 심리기제에 의하여 일단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 같이 보이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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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단계는 재조직화로 적응 상태를 거친 후 성폭력이라는 경험을 심리적으로 극복하게 된다. 이 단계는

개인의 인지 구조의 양상과 어느만큼 건강한 심리적 방어기제를 쓰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또한 주

위에서부터의 지지정도 등에 따라서 그 회복의 양상은 매우 달라진다. 이러한 심리적 통합단계에서 가

장 흔히 나타나는 것은 우울증이며 공포 및 불안이 수반되어 나타난다. 만성적 긴장에 의한 정신 신체

증상으로는 두통, 메스꺼움, 쉽게 피로해지는 것, 만성적 짜증스러움 등이 있다. 외상적 신경증에 해당되

는 불면이나 반복적 악몽, 자살과 성폭력에 대한 반복적 생각등이 나타난다.

민간 여성단체들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강제적 성관계도 성폭력에 포함시키는데 이것은 아직 현행

법상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아 통상적으로 결혼내의 성폭력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구에서

도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 마찬가지인데 이에대해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을 자율적인 결정권을 지닌 개인

으로서 보다 남성의 소유물로 보는 법적 견해의 반영이라고 비판한다(이명선, 1989).

성폭력은 일반적으로 성적쾌락을 추구하는 육체적 폭력으로 간주되며 이명선(1989)는 특히 직장상사

로부터의 성폭력은 남성이 우월한 사회, 경제적 지위를 이용해서 여성의 성을 착취하려는 심리 반응의

결과라고 하였다.

한편 최근 들어서 성폭력이 단순히 성적 의도뿐만이 아님이 연구되어지고 있는데 Groth는 500명의

성폭력자를 대상으로 하 임상 연구결과 성폭력은 성적쾌락이나 성적 만족보다는 분노나 적대감, 세력이

나 지위의 확인, 통제력, 지배등의 공격성과 관련된 비성적(非性的)인 욕구를 만족시키려하는 행위로

많은 성폭력 가해자들은 성폭력시에 성적으로는 오히려 불유쾌함을 경험하며 그들의 경험하는 쾌감은

공격성과 지배감 같은 것으로서 이는 바로 성폭력이 갈등과 불안정서에서 비롯된것이기 때문이라고 하

였다(F ortune, 1983 : 김태련, 1990 : 재인용).

이 모든 것은 이 사회가 남녀가 평등치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가해자들이 공격성이나 지배

감, 갈등, 불안 등을 性을 통해 발산하고자 하는 그릇된 인식이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성폭력 현황

한국 성폭력 상담소의 강간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관계 통계 보고(1991)에 의하면, 총 329명 중 모

르는 사람에 의한 것이 123건이고 전체의 37.7%인에 비해, 아는 사람에 의한 것은 206건으로서 이는

전체의 62.3%나 된다. 여기에는 직장상사, 동료들에 의한 것이 21.2% (69건), 이웃에 의한 것이

14.1% (46건), 선배나 친구 7.1% (23건), 근친10.4% (34건), 친척5.2% (17건), 데이트 강간 4.2% (14건)순

으로 나타나 모르는 사람보다도 아는 사람에 의한 경우가 훨씬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아는 사람에

의한 것 중에도 직장 상사나 동료에 의한 것이 가장 많이 나타나 직장내 성폭력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1991년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직장여성 6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내의 폭력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3.6%가 언어폭력을, 물리적 폭력은 24.4% , 성적 폭력을 경험한 사람은

15.4%로 나타났다. 또한 1991년 4월부터 1992년 7월까지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 접수된 성폭력 상담사

례 총 1,024건중 직장내 성폭력은 117건으로 11%를 차지하는데 이중 강간이 97건(83% ), 성추행이 20

건(17% )으로 나타나 직장내 성폭력이 어느정도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노동현장에서 여성

들이 당하는 성차별에는 결혼, 임신퇴직, 임금차별 등 제도적 차별이외에 성적 희롱, 성폭력 등 성과 관

련된 차별도 빈번히 행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1987년 12월 여성민우회에서 실시한 사무직여성 실태 조사에서도 조사대상자의 24%가 음담패설 등

의 희롱, 23%가 손으로 만지는 등의 육체적 접촉을 경험하였다고 대답하였고 이런 일은 상사(92% ), 남

자동료직원(57% ), 고용주(9% ), 뿐아니라 고객으로부터 겪는 비율도 17%나 되었다. 성폭력중 강간은

외부의 은밀한 곳에서 일어났지만 애무 등의 신체적 접촉은 직장안에서(74.7% ), 남들이 있을때(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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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난 경우가 많아 직장내 성폭력은 여성의 인격을 침해하며 노동의지를 상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

성 노동자의 평생·평등 노동권을 침해하고 위협하며 때로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노동 통제의 한 수단으

로 의도적으로 자행되어지기도 한다. 생산직의 경우 성폭력이 여성노동자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위한

노동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그러므로 직장내 성폭력 문제는 다른 노동

현장의 성차별의 문제와 더불어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뿐 아니라 여성 노동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논

의되고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아내에 대한 성폭력을 보면 미국의 경우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들 중에서 약 10∼14%가

남편으로부터 성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흔한 아내 성폭력은 구타당하는 여성의

40∼50%에서 구타당한 후 성폭력을 당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성폭력 법은 남성이 거의 아내에게 성을

강요할 권리가 있다는 것과 아내의 결혼 서약은 남편의 욕구에 영원히 변경할 수 없는 성적인 동의로

성립된다는 영국 정통법에 근거한다. 1980년대까지도 47개주에서 남편을 제외한 모든 남성에게 성폭력

법을 적용하므로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성폭력을 법적으로 제재하지 않았고, 심지어 결혼강간까지 허용

함으로써 남성우월적인 권리를 인정하였다. 1990년대에 와서 단지 10개주에서만 여전히 이러한 예외

를 인정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남편이 그의 아내를 강간하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것은 여성에 대한 폭력

을 너그럽게 보려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하겠다(Campbell, 1995).

4) 성폭력에 대한 대책

① 대중매체의 역할

현 시대는 과거 어느때보다도 대중매체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 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방치되어 있는 미화된 여러 폭력물들이 비디오나 게임, 통신망을 통해 그들

을 자극하고 있어서 성에 관해 올바른 지식이 성립되기도 전에 강한 자극과 충동을 받게 되어 결과적으

로 이 사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암적 요소로 커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사회에 큰 문제로 대두되자

1992년 4월 정무 제2장관실에서는 성폭력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그동안 성폭력 유발 요인으로 지탄받아

온 비디오, 영화, 출판물에 대한 제도의 개선과 규제를 대폭 강화하여 성폭력 유발요인을 사전에 억제하

기로 하였다.

그러나 일부 가정용 비디오테이프 제작, 수입업자들이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삭제, 수정지

시를 받은 음란장면등을 자르지 않고 시중에 배포하고 있어서 공륜심의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구수경, 1993). 따라서 이점에 대해서는 정부기관이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강한 제재를 가

함으로써 이러한 불법이 난무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사회가 여성을 표현하거나 인지하는 것에도 아직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매스컴

에 비춰지는 여성은 힘없고 나약하게 비춰진다. 한 예로 탁월한 지도력과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했던 영

국의 수상이었던 마가렛 대처는 다른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과 달리 매기라는 애칭이나 철의 여인이라

는 별칭으로 더 많이 보도되었다. 이렇게 불려진 저변의 의미는 나약한 여성이 이렇듯 지도력 측면에서

나 의지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인 여성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데 대한 놀라움과 여성들중에도 이런 능

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놀라움을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미국의 대통령부인인 힐러리 로

드햄 클린턴에 대해서도 매스컴은 그녀의 유능함에 대해 존경을 하면서도 수동적인 영부인상에 어긋난

다는 평가로 양면성을 나타내고 있다(여성개발소식, 1995).

이러한 인식은 일반적으로 여성은 수동적이고 피지배적이며 비활동적이라는 관념에서 나온 것으로

아직도 이 사회가 여성에 대해서는 남성과 동등하게 능력으로 인정해주는 사회가 여성에대해서는 남성

과 동등하게 능력으로 인정해주는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법앞에

평등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매스컴은 책임감을 느끼고, 또한 법앞에 평등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서 매스컴은 책임감을 느끼고, 또한 우리 모두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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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들도록 노력하며, 여성 스스로는 힘이 없고 나약하고 순종적이여야 한다는 관념에서 벗어나 이 사

회에서 능력으로 인정 받을수 있도록 자신의 능력개발과 함께 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법적 제도적인 대책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성폭력 특별법은 여성과 관련된 주요한 법적 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법적 조항의 변화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고할 경우에만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부분

적으로 폐지되었다. 고소기간도 연장되어서 법시행 이전에는 고소기간이 6개월이었던 것이 범인을 알

게 된 날부터 1년이 되었다. 이와 함께 수사과정이나 재판에서도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재판장의 권한으로 비공개 심리를 할 수 있게 되었

다. 이같은 법조항의 신설과 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처벌법은 성폭력 범죄의 개념을 여전히 정조에

관한 죄로 규정한다는 점과 친고죄가 극히 부분적으로 폐지되었다는 점 등 몇가지 문제점을 갖는다(한

국여성연구회, 1995).

따라서 국가는 국민 기본권의 수호자로서 국민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하므로 성폭력문제

에 대한 여론을 좀 더 수렴하여 법조항에 명문화시켜야 한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성폭력문제를 거의 민간단체에서 취급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국가의 지원을 기

대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국가가 경비 보조를 하고, 지원부분만큼 감독권을 행사하며 민간단체에 대해서

도 활성화시켜서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가야 한다.

③ 학교 사회 교육의 정립

성폭력을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의 변화가 요구된다. 즉 교육전반에 걸쳐서 남녀의

역할은 고정화, 획일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힘의 이데올로기가 아닌 양성 각자가 지니고 있는

고유성과 독특성을 인정하고 이를 최대로 시현하는 미래 지향적인 인간교육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

이다.

학교는 서로가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소외시키지 않고 긍정적으로 언행, 생각, 행동을 통합

시킬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며 편견과 차등없이 한 인간으로서 대상을 존중하고 각자의 통제력과 이상

을 한층 더 키워나가게하는 그런 장소이며 그와 같은 기능을 충실히 담당해야 한다.

사회 또한 이러한 학교교육을 바탕으로 인내하고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이루어지게 하는 풍토를 조성

해주므로서 저마다의 고유성과 개성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장소로서 건전한 사회문화 풍토를 갖도록 해

야 한다(장연집, 1993).

3 . 이혼

1) 이혼에 관한 정의

이혼이란, 부부의생존 중에 결혼이 해소되는 것이다. 이혼은 부부관계를 인위적으로 해소시킨다는 점

에서 혼인의 무효·취소와 같고, 부부일방의 상마에 의하는 혼인의 자연적인 소멸과는 다르다. 혼인은

원래 영속적인 결합을 목적으로 하므로, 혼인의 본질에서 본다면 이혼은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것이다(이

희배 외,1986).

2) 이혼 연구에 관한 이론적 배경

이혼에 대한 관점은 일탈로 보는 입장과 하나의 불가피한 사회 현상으로 규정하는 두가지 입장으로

나뉘어진다. 이혼을 일탈로 규정하는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은 이혼이란 부부 한편 또는 양편의 결함이

나 취약성이 결과라고 본다. 이혼을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이혼을 일탈로 보는 시각을

비판하면서, 이러한 일탈적 관점은 이혼을 다른 삶의 문제와 분리시킬 때 발생하며 이혼을 실제적 현상

보다도 더 일탈적인 것으로 취급하려 한다고 주장한다(곽배희, 1993).

오늘날 이혼에 대한 관점은 점차 그것을 하나의 불가피한 사회 현상으로 수렴하고 있는 경향이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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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이 결혼 해소의 한 현상으로 인식됨으로써 이혼 연구를 위해서는 결혼과정상의 제 환경 및 요인이 검

토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견해는 이혼을 하나의 사건이 아닌 전이과정으로 이해하는

견해라고 할 수 있는데, 이혼의 성립 자체보다도 이혼을 전후한 과정상의 문제 및 적응에 초점을 맞처어

야 한다는 것이다(곽배희, 1993).

지금까지 이혼 연구에 적용되었던 이론들로는 사회학적 이론으로서 사회교환론, 사회심리학적 이론으

로서 위기이론 등을 들수 있다.

교환이론은 처음에 Hom an s , Blu등에 의해서 대가- 보상의 개념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그 이후

Levinger는 유인- 장애 개념으로, Scazoni는 부부의 변화하는 협상개념으로 수정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Yoder와 Nichols는 상황적 결정 요인과 인성 요인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시켰다. 교환이론에 적용시

켜 볼 때 이혼은 결혼불완정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형태가 된다. 이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한다고 느끼는 평가기준으로 자신의 상황이나 상대

방에 대한 비교 수준 유형에 따라 네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첫째 유형은 자신의 결혼이 비슷한 입장

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여 그 이상이라고 생각되어 현재의 관계를 고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둘째 유형은

비교수준은 높지만 현재보다 나은 관계가 보장되는 가능성이 있거나 더 큰 보상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현재의 결혼관계를 종결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셋째 유형은 현재의 결혼이 불행할 뿐만 아니

라 대안의 가능성도 있는 경우인데, 이 때가 바로 이혼이나 별거를 하게 된다. 넷째 유형은 현재의 결혼

이 행복하지는 않지만 대안 선택에 따른 여러 가지 대가 때문에 현재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이

다.

한편 위기이론은 Hill과 Burr에 의해 가족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즉, 위기적 유발 사건이

위기를 야기하거나 가족의 해체를 초래하는 것으로 이혼에 대한 가족구성원의 반응을 개념화하는데 유

용하다(곽배희, 1993).

위에서 열거한 이론들은 서구의 가족 제도나 그 나라의 문화적 배경 등을 전제로 하여 정립되었고,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가족내 부부관계 또는 이혼의 문제등에 적용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독특

한 가족 제도와 문화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이들 이론으로 우리나라의 가족관계나 부부관계를 설명하

는 데에는 그 한계성이 있다.

현재 한국의 가족은 과도기적인 상황속에서 두가지의 새로운 변화과정을 보이고 있다. 한가지는 전통

적 대가족 제도에서 현대적 부부 중심의 핵가족 제도로 이행해가는 제도적 변화과정에 있으며, 다른 하

나는 집단주의적 가치와 성 역할 고정 관념을 근간으로 하는 가부장적 체제를 극복하고 가정 내에서 남

편과 여성이 평등한 관계를 이루어가려는 민주적 가족 형성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이다.

그러나 아직도 남계혈통 중심의 가부장적 가족주의와 남녀 차별의 전통이 그대로 가족 구성원들의 의

식 구조를 지배하고 있으며(김혜련, 1993), 이것은 곧 근대적 가족주의가 지향하는 평등한 부부관계를

이루어 보려는 여성과 전통적 대가족에서 가부장적 부부관계를 고수할는 남성과의 싸움으로 과도기적

상황에서의 가족구성원간의 갈등과 부부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3) 가부장적 가족관과 이혼관

우리나라의 전통 가족은 가부장제 가족인데(이광규, 1975), 가부장제 가족이란 가족원인 처와 자녀를

예속화하고 처와 자녀의 복종과 희생위에 가부장권이 존재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조선조 성종대에 조선 전기 정치·사회구조를 경국대전 으로 법제화시키면서 그 안에

남·여차별의 내용을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도적으로 확립하게 되었다(이광규, 1975).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 성장과 도시화로 인해 외형상 부부 중심의 핵가족 형태를 보

편화시켰고, 그 존속의 기제는 전통적 규범을 기반으로 현대적 특징을 가미한, 더욱 합리화된 방법의 남

성 지배 형태의 삶이 정착되었다(조옥라,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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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는 점점 학력주의, 경제적 능력을 중심으로 이행, 발전되고 가족 형태는 일단 경제력이 있는 남편

위주의 부부중심 핵가족 형태가 보편화된다. 이 때에는 정서적인 부부관계가 강조되면서 여성의 활동

영역은 가정내로 서서히 줄어들고 가족내 중심적 가치는 여전히 전통적인 신분 의식과 가부장적 가족주

의 원리, 그리고 자본주의 변형인 현모양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게 된다(이태영, 1987).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주로 가정에만 머물러 있는 주부는 경제적인 면에는 남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대신 자신은 가정안에서 가사노동과 육아, 그리고 인간적 가치들 - 사랑, 개인적 행복, 가정의

안정 등- 에 대한 책임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즉, 아내는 남편의 경제력과 그의 사회적 활동에 따른 사회

적·신분적 자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려는 대신 남편은 아내의 정서적 자원에 의존하게 된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된 가부장적 가족제도는 자본주의의 진행에 따라 낭만적 사랑

을 강조한 현모양처 이데올로기에 의한 사랑받는 아내, 성공하는 남편의 모양으로 발전되고 형성된 가

족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이 가정내에서 아내가 갖고 있는 자원이 정당한 평가와

보상을 받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의 이러한 현상은 아내로 하여금 남편에게 자신의 일생을 맡길 수 밖에

없게 하며, 그것은 아내의 위치를 불아하게 하여 남편에게 종속적일 수 밖에 없게 만든다. 더욱이 사회

가 더욱 산업화되고 개인주의화되면서 아내는 가정에서의 자신의 역할에 회의를 느끼고 인생의 허무함

을 느끼게 된다.

우리나라와 같은 전통적인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취업주부라고 해도 평등한 부부관계를 이

룰 수 있는 자원소유자라기보다 오히려 남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되며 바람직한 부부관계를 형성하

는데 불리하게 작용을 한다(김규향, 1991).

외형상의 변화와 내용상의 실질적인 변화가 균형있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해서 드러나는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 특히 가족내에서 남편에 의한 종속적인 삶을 거부하고 아내에게도 가족의 중심 구성원으로

서 걸맞는 자리와 그에 따르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아내는 주장한다. 여기에 맞서 가부장적 이데올

로기에 길들여져 오래전부터 여성 위에 군림해온 남성들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억압과 구속을 강화시킴

으로써 한국 가족의 부부관계는 끝없이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이

혼의 추세는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4) 이혼 현황

1992년도 한국의 이혼 부부는 인구 천명당 1.31쌍으로, 미국 4.73쌍, 영국 2.88쌍, 프랑스 1.87쌍보다

는 낮지만 일본 1.37상과 비슷하고, 브라질 0.45쌍 보다는 훨씬 많다. 특히, 결혼 후 5년 이내에 이혼하

는 부부가 전체 이혼의 36.3%를, 결혼 2년 이내에 15%를 차지하여 결혼 후 5년이 부부생활의 고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이혼부부의 평균 결혼 기간은 8.4년이고, 미국 9.1년, 일본 10.8년, 영국 11.6

년, 프랑스 13.4년, 브라질 16.9년으로(조두영, 1994) 한국인은 가장 빨리 이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

혼 부부의 평균 연령은 남자 37세, 여자 33세이며, 최근 50세 이상에서도 이혼 청구가 늘고 있는 실정이

다.

또한 과거가 있는 배우자의 결혼하는 현상이 늘고 있음이 특징이다. 남녀 모두 초혼인 경우가 1972

년도에 94.1%에서 1992년도에 91.1%로 줄어들었고, 대신 남자 재혼, 여자 초혼의 경우가 1972년도

3.0%에서 1982년도에 3.2%로 늘었다. 괄목할만한 현상으로는 여자 재혼, 남자 초혼의 경우가 1972년

도 0.5%에서 1992년도 2.1%로 4배가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여성 정조관념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

화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남녀 재혼은 1972년도 2.4%에서 1992년도 3.7%로 증가하였다.

이상의 통계에서 본 바와 같이 동·서양에서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를 첫째, 사회적 측면에서 여

권이 크게 신장하였다는 점, 둘째, 경제적인 측면에서 여성직장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셋째, 종교적인

측면에서 개신교에서 이혼을 관대하게 보아주고 있다는 점, 넷째, 의학적인 측면에서 피임약이 개발되고

성의학이 발달되어 성적 만족을 추구하기가 쉽게 되었다는 점, 다섯째, 현대 생활의 측면에서 볼 때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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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에서 스트레스를 받게되어 이것이 결혼생활로 풀리기 보다는 거꾸로 영향을 준다는 점이라고 본다(조

두영, 1995).

또한 한국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이혼의 직접적인 원인은 배우자의 폭력, 배우자의 외도, 가부장적

특성으로 나타나는 배우자의 성격과 생활태도, 배우자의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오는 행동이다(곽배

희, 1994). 이혼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호소 내용은 남자의 경우는 성격차이(25.2% ), 질병(13.3% ), 경

제파탄(6.1% )인데 반해 여자의 경우는 성격차이(14.2% ), 생활무능력(11.9% ), 주벽(11.2% ), 폭언·폭행

(9.5% ), 의처증(7.3% ), 질병(6.5% )으로 나타나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 가정법률 상담소,

1994).

이혼의 과정을 보면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부부간의 갈등을 유발시

켜 이혼을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이혼을 생각했다고 해서 그것을 곧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는다. 즉, 이

혼을 지연 내지 억제시키는 여러 가지 주변상황에서 나타나는 요인들이 작용해 이혼을 보류하게 된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갈등이 증폭되면서 결국은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 우리의 사회 구조는 아내 폭행

과 이중구조적 성윤리에 근거한 남성들의 외도가 거의 생활화되어 있다(곽배희, 1994). 이혼은 남계 혈

통 중심의 가부장적 가족 제도와 사고 방식에 길들여진 남성들의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인, 그리고 이

기적인 생활태도에서 오는 횡포에 대한 여성들의 거센 대항이라고 볼 수 있다.

5) 이혼에 대한 대책 및 방안

앞에서 말했듯이 현재 한국 가족의 부부관계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다. 만일 부부간의

마찰과 대립, 갈등이 가족내 부부관계에서 지속된다면 궁극적으로 가족은 해체될 위기에 놓여 이혼의

증가는 필연적인 결과일 것으로 생각되며, 그 때에는 남·여 모두 피해자가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다

라서 남성들은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이 피해자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여성이 사회

와 가정에서 억압과 종속적인 삶으로부터 해방되어 남성과 동등한 관계에서 존경과 물질적 이득, 지위

와 권한을 획득할 수 있도록 인식을 전환시켜야 한다(정근조, 1993).

가부장적 결혼과 여성들의 삶의 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사회제도와 법의 개선을 이루는 일이 이루

어져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결혼과 이혼에 대해 활발한 토론과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각종 출판물과 전문 서적이 양산되어 대중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결혼, 이혼의 문제를 다루는 상담

소가 설치되고, 이혼한 여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결혼속의 문제를 여론화하여 해결의

방법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법과 제도적 차원에서의 변화 역시 중요하다. 1989년 개정된 가족법에 의하면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

원의 처분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1990년에 신설된 가족법에서는 부부

가 협의하여 이혼하면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재산 분할에 관하여 협

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의 액수가 기타사정을 참작하여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재산 분할의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실제사건에서는 판

사가 재량으로 기여도를 판단하게 되므로, 판사의 가치관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따라서 결혼 햇수, 남편의 경제적 능력, 여성의 직업 유무 등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재산 증식

에 관한 기여도가 판단되어야 한다. 여성의 재산분할 청구에는 취업 소득으로 형성한 재산과 가사노동

으로 기여한 재산이 모두 계산되어야 한다. 특히 가사노동의 기여도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가 이루어져

야만 합리적인 분할 기준이 설정될것이다(한국 여성학 연구회, 1995). 그러나 가족법 개정이 그러했듯이

이러한 변화는 여성들의 권리의식과 단결되 힘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현실적인 차원에서 이혼 후의 생활과 심리적 안정을 이룰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러므로 이혼자를 돕는 무료 상담기관이 있어 이들의 심리적 적응을 돕게 하고, 어린 자녀를 둔 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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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위한 충분하고 저렴한 탁아시설과 교육프로그램을 설치·개발 하여 자녀 양육의 문제를 해결하

고(이후자, 1988), 특히 이혼한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돕고 연구하는 모임이나 전문적인 기관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늘어나는 이혼자들이 불행의 상징이 되지 않고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이러한 건강한 이혼의 모습은 가부장적 결혼의 유지만이 정상이라는 이 사회의 획일

적인 이분법적 논리를 서서히 변화시킬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혼은 무조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새

로운 가족 공동체를 모색한다거나 헤어진 부부가 아이의 장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부모로서 새롭고 성

숙한 관계를 맺는 등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실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배타적이지 않

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애정을 기반으로 한 성숙한 공동체로 자라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사회의 결혼

도 건강하고 성숙한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Ⅲ . 결 론

본 고에서는 여성 건강문제 측면 즉 아내구타, 성폭력, 이혼에 대한 정의, 이론적 배경, 현황 등에 관

해 고찰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여성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건강관리전문

직인 간호사의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준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는 여성과 남성에 대하여 평등하거나 대칭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성역할을 부과하지 않고 있

기 때문에 남녀 차별의식을 없애는 일이 극히 중요하다. 어릴때부터 남녀 역할의 차이를 강조하는 교육

이 성폭력 및 아내 구타, 나아가서 이혼의 소지를 마련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성은 사회와 가정에서의

억압과 종속적인 삶으로부터 해방되어 남녀 동등한 관계에서 능력을 개발하며 물질적 이득, 지위와 권

한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T V , 신문, 영화, 책등에서 남녀 평등의식을 고취시켜야

하며, 건강하고 새로운 가족 및 공동체 모델을 보여 주어야 한다.

여성들의 삶의 조건을 변화시키는 것은 여성들 자신의 개인적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개인

의 변화와 힘이 사회적 차원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변화를 공식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연적으로 따

라야 하고, 이것은 집단적 힘을 통해 사회제도와 법의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

과거에 비해 성차별적 법이 많이 개정되고 있으나 아직도 남성에게 유리한 법조항이 산재해 있기 때

문에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한 신속하고도 안전한, 그리고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이 제정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또한 여성의 문제를 24시간 상담하고 의뢰할 수 있는 상담소를 확대·보급해야 한다. 성폭력, 아내

구타, 이혼의 문제는 은밀하고 성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피해당사자인 여성 스스로도 노출시키기

어려워하는 문제이므로, 이를 대변하고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느 srl관 및 상담원의 확대 및 교육이 필요

하다.

그리고 피해 여성들이 비슷한 경험을 서로 나누가 위로하며, 그 과정에서 스스로 힘돋우기

(empow erm ent )를 할 수 있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자조집단을 형성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과

정을 통해서 여성 스스로 감정의 공유, 문제인식,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본다.

신체적 손상을 당한 피해자들을 발견하는 즉시 위기차단과 보호가 필요하며, 그들을 현장으로부터 피

신시키고 대피소(shelter )나 응급실 등과 같은 곳으로 옮겨야 한다.

간호사는 이들 여성들의 문제를 가장 민감하게 파악하면서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적임자이므로,

피해여성들의 신체적, 정신적인 응급처치를 하기 위한 돌봄제공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이혼 후의 생활과 심리적 안정을 이룰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경제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직업 훈련을 주선해야 한다. 직업 훈련소와 아울러 취업 알선 기

관이 마련되는 등의 구체적인 생활 대책을 사회 복지적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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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는 전통적으로 다른 건강관리 전문직과는 달리 인간을 전인적으로 보면서 대상의 요구에 따라

계속 변화하여 왔다. 오늘날 간호사는 건강관리 제공자 중 가장 큰 집단으로서, 어떤 다른 건강관리 집

단보다도 대상자의 건강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다. 또한 간호사

는 대부분이 여성이므로 여성건강관리에 변화와 영향을 줄 수 있는 집단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여성건

강관리에서 가장 확실한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바로 간호사인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볼 수 있고, 우리의

준비가 무엇보다도 시급히 요망된다. 따라서 건강관리 전문직으로서 간호사는 문제를 가진 여성들 자신

이 스스로의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간호사는 건강문제해결을 위하여 종래의 의학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여성학적 관점에서 여성건강

문제를 보는 인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며, 고통받는 여성들을 도울 수 있는 실제적 방법들을 모색해야 한

다. 그러므로 여성건강의 사회·문화적 문제에 대한 예방적 차원이나 해결을 위해 간호사는 첫째, 여러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는 자기주장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적용시키고, 둘째, 이러한 상황에 처한 여성

들을 위한 옹호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통해 준비되어야 하며, 셋째, 각 의료기관에서

는 간호사를 주축으로 그 지역사회의 여성을 위한 정기적인 무료 강좌를 개설하여야 할것이며, 마지막

으로 여성건강관리 실무자로서 우리는 모든 여성에게 희망을 주고, 궁극적으로 모든 여성들이 힘을 가

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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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k Young Kil : Dept . of Nur sing , Korea Univ er sity

T his paper r eview s bat ter ing , sexu al v iolen ce and div orce ex perien ced am ong w om en .

T here three problem s hav e negat iv e influence on h ealth st atu s in w om en an d are furth er

dev eloped t o social problem s su ch as fam ily dis solut ion . T he victim s of the problem s

m ay m anifest phy sical injury , em otion al difficult ies an d social w ithdraw l, w hile th eir

children m ay sh ow problem s cau sed by lack of parent al caring an d by resem blin g

abu siv e behavior s of their parent s . H en ce, nur ses n eed to pay at tent ion t o bat t in g ,

sex ual v iolen ce, and div orce an d t o dev elop relev ant nur sing int erv ent ion s for th 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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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om e str ategies of dealing w ith those problem s are presented in the follow in g .

F ir st , w e h av e t o elim inat e sex ism prev ailing in out society . Our society is as signin g

inequ al and asym m etrical gen der role. M as s m edia sh ould in spir e equality bet w een

g en der s and show a healthy m odel of fam ily and com m unity .

S econd, social sy st em and law s should be ch ang ed throu gh collect iv e effort s . T hose

liv in g condit ion s of w om en cann ot be chang ed by the effort of w om en them selv es only .

W e all need t o w ork for establishing and chan ging th e law , so th at those w om en in

suffer in g can obt ain im m ediate an d adequ at e prot ect ion .

T hird , social support sy st em of con sult in g and referr in g w om en ' s problem s should b e

est ablish ed. Such support sy stem a s hot lin e, sh elt er an d coun selin g clinics w ould h elp

w om en in crisis .

F ourth , job tr aining and arr ang em ent sh ould be av ailable t o w om en w ho are div orced.

F ifth , there sh ould be self - help group for those w om en in suffer in g . S elf - help group

w ould h elp those w om en in sharin g their problem s and feeling s and in establishing

coping str ategies .

Nur ses , a s the largest group am on g h ealth professionals , ar e sen sit iv e and respon d t o

h ealth needs of client s an d hav e an effect on m an aging w om en ' s health . H ow ev er , w e

nur ses hav e not been ready for dealin g w ith problem s of w om en , alth ou gh m ost of u s

are w om en . w e not n eed t o chan ge our per spectiv e of w om en ' s h ealth problem s from a

tr adit ional m edical per spect iv e t o fem inist ic on e. A ccordingly , nur ses n eed t o dev elop

realist ic w ay of caring those w om en in suffer in g an d to as sist th em in m aking decision s

for their liv es by them selv 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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